
[별표 6의6] <개정 2012.10.2>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7.1.부터 

2016.12.31.까

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

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

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

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

예금관리재단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

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9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2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

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

장학재단

2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012.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24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

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

구개발특구진흥재단

2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

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

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

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8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